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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100 이사회의 실질적 독립성 수준 분석
1)

박나온*

▶ KOSPI100 기업 사외이사들의 실질적 독립성 수준을 살펴봄

▶ 실질적인 독립성 지표를 ‘학연’을 통해 측정한 결과, 국내 기업의 표면적 독립성 수준과 실질적인 

독립성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절반의 기업이 최소 1인 이상을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와 동문 사이인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남

검토 배경

� 이사회 구성 관련 국내 상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으로(<표1>), 국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의 이사회는 외적으로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됨

<표 1> OECD 국가들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권고 사항*

최소 인원 최소 비율

1인 2-3인 20-25% 30-49% 50% 이상

국가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그리스

홍콩

이스라엘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사우디

스페인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홍콩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페루

사우디

싱가포르

터키

호주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공

스웨덴

영국

미국

*기울임체로 표기된 국가들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상법 의무 사항 아님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선임연구원(파트장), naon@cgs.or.kr

ESG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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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외이사 선임 의무 사항1)

1.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자산 5조 원 이상 비상장사, 금융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3인 이상 & 이사 총수의 

과반수 

2.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 자산 3천억 이상~5조 원 미만 비상장사: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3.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및 부동산투자회사: 선임 의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이사회의 견제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2)

○ Kim(2007)3) 은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 성과 간 관계를 연구하는 

것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함

○ 김상훈, 김양민(2007)4)은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간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한국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사회의 구조적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 최고경영자와 이사 간의 실질적 관계 측정 방법으로는 Social Network Index(SNI)가 있는데, 

❶ 현재 함께 일하는지 ❷ 과거에 함께 일한 적 있는지 ❸ 같은 학교를 나왔는지 ❹ 업무 이외에 

같은 조직에 속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임5)

� 국내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학연’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Moon 

and Kim, 20006)), 본 고에서는‘학연’을 통해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수준을 측정해 

보고자 함

� 이를 위해 표면적인 독립성의 수준을 S&P5007) 기업과 비교하여 알아본 후, 실질적인 독립성 

수준과 비교할 예정임

1) 상법 제542조의 9(사외이사의 선임)

2) 100대 기업 사외이사 반대표 0.4%뿐, 조선일보, 2024.01.24

3) Kim, Y. (2007). The proportion and social capital of outside directors and their impacts on firm value: Evidence 

from Korea.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15(6), 1168-1176.

4) 김상훈, & 김양민. (2008). 이사회와 최고 경영층의 관계적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략경영연구, 11(1), 43-63.

5) Fracassi, C., & Tate, G. (2012). External networking and internal firm governance. The Journal of finance, 67(1), 

153-194.

6) Moon.H.K and Y.M.Kim(2000), Ties between Corporate Ownership and Outside Director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etworks and Organization, Seoul, Korea

7)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Standard and Poors에서 우량기업주를 중심으로 산정한 주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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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대상

� 2022년 기준 KOSPI1008) 기업의 등기 이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

○ DART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소집공고, FnGuide DB로 1차 정보를 수집함

○ 포털 프로필, 기사 등을 통해 이사의 약력과 이해관계 관련 추가 정보를 보완함

표면적 독립성

� ‘표면적 독립성’으로 ❶ 전체 이사 대비 사외이사 비율 및 ❷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를 확인함

○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비율) 전체 이사 수는 평균 7.8명이며, 사외이사 수는 평균 5인, 

사외이사 비율은 평균 62.8%로, 지수 구성 기업 대부분이 자산 2조원 이상9)이기에 상장사 

평균에 비해 이사회 규모가 크고 사외이사 비율도 높은 편임

○ (S&P500 기업의 사외이사 비율) 평균적으로 전체 이사 수는 10인 이상이며 사외이사 비율은 

86%로, 국내 기업에 비해 약 2.2명 많았고, 사외이사 비율은 약 24%p 높았음

<표 2> KOSPI100 및 S&P50010) 기업 사외이사 현황

기업 구분

전체 이사 수

평균 (명)

사외이사 수

평균 (명)

사외이사 비율

평균 (%)

KOSPI100 S&P500 KOSPI100 S&P500 KOSPI100 S&P500

일반 상장사 7,8
10.8

4.6
-

58.1
86

금융사 7.7 5.4 67.8

전체 7.8 10.8 5.0 - 62.8 86

○ (국내 기업의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가 66%에 

달했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는 34%였음

○ (S&P500 기업의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국내 기업과 유사하게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경우가 약 66%였으며 분리된 경우는 20%에 그쳐 국내 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8) 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상위 100종목으로 구성되어 2000년 3월 2일부터 산출되고 있으며, 코스피 100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의 선정기준(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 시장대표성, 산업대표성, 유동성 등 기준으로 선정된 200 종목)을 

통과한 종목 중 다시 시가총액 상위의 우량종목으로 구성(출처: 한국거래소)

9) 100사 중 94사가 자산 2조원 이상

10) EY Center for Board Matters, 23.09.30, Ernst & Young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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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KOSPI100 기업 이사회 의장 현황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KOSPI100 (%) S&P500 (%)11)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49 44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 17 -1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34 20

총계 100 -

� KOSPI100 기업은 S&P500 기업에 비해 이사회 규모가 작고 사외이사 비율이 낮았으나, 두 

그룹 모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사하였음

실질적 독립성

� 국내 기업 사외이사들의 실질적 독립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의 출신 대학교 및 

대학원을 정리함

○ (분석 방법) 699명의 이사를 대상으로13) (1)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은 지배주주(동일인) 및 

대표이사의 학력을, (2)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은 대표이사의 대학교 및 대학원 학력을 확인하고 

(3) 사외이사들과 같은 학교 출신인지 살펴봄

○ (이사들의 출신 대학14)) 이사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172명), 연세대(72명), 고려대(67명), 

하버드대(20명), 카이스트(20명) 순이었음

<표 4> KOSPI100 기업 이사 출신 대학 현황15)

대학명 이사수(명) 대학명 이사수(명)

서울대 172 경북대 8

연세대 72 펜실베니아대 8

고려대 67 조지워싱턴대 8

하버드대 20 컬럼비아대 8

카이스트 20 한국외대 7

중앙대 17 인하대 7

성균관대 14 경희대 6

일리노이대 14 예일대 6

스탠퍼드대 13 텍사스오스틴대 6

서강대 12 UC버클리 6

11) Board Leadership and Structure: As Responsibilities Increase, US Corporate Boards are Taking a Fresh Look at 

Their Committees, 23.12.07, The Conference Board

12)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경우만 수치로 제시되어있어 미기재

13) 기타비상무이사, 외국인 제외

14) 대학교 및 대학원 각각 포함

15) 이사 수 가쥰 상위 20개 대학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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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와의 동문 여부) 전체 사외이사 중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와 같은 

대학 출신인 사외이사는 각 회사별 평균 0.73명이었고, 기업 중 약 절반 정도는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와 동문인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와의 동문인 사외이사 현황)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와 동문인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 중 약 15%는 사외이사 중 절반 이상이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와 

동문이었음

- 36%는 4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와 동문이었으며, 전체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동문인 경우도 1사 있었음

<그림 1> KOSPI100 기업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와 동일 대학 출신 사외이사 유무

○ (이사 간 동문 현황) 이사회 내 사내･사외이사 들 간의 학력이 중복되는 기업은 67사에 달했으며 

평균적으로 이사회 내 2인 이상인 학교 수가 최소 1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 내부에서 

사외이사로 동문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실질적 독립성을 지닌 사외이사 비율) 학연으로 이어진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비율을 산출한 결과, ‘독립적인 사외이사’는 전체 사외이사 수 보다 약 1.2명 적은 

평균 3.8명이었으며 전체 사외이사 비율에 비해 약 13.5% 낮은 49.2%로 나타남

<표 5> KOSPI100 표면적인 사외이사 수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 수 비교

기업 구분

전체 이사 수

평균 (명)

사외이사 수

평균 (명)

사외이사 비율

평균 (%)

공식 실질 공식 실질 공식 실질

전체 7.8 5.0 3.8 62.8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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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본 고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❶ S&P500 기업과 비교하여 표면적인 독립성 수준을 

확인하고 ❷ 실질적인 독립성을 지배주주와 대표이사와의 동문 여부를 통해 재산출함

� 학연, 지연, 혈연으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 중, ‘출신 학교에 따라 연결된 인연’으로 

정의되는 ‘학연’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국내 기업 이사회에 학연으로 이어진 이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초, 중, 고등학교로 확대하게 되면 실질적 독립성의 수준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본 분석은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인’이거나 ‘편향’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는 한계점을 지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기업 이사회의 거수기 문화는 지속되고 있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독립성의 수준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국내 대기업 이사회 전체 안건 대비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수는 약 0.69%16)에 불과함

○ 유가증권 상장 기업 중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있는 기업은 약 

8%17)에 그침 

� 국내 기업들은 보여주기식 독립성이 아닌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여 이사회의 견제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2023.01.24., 공정거래위원회

17) KCGS 지배구조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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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18)

정승연*

▶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발표되면서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임

▶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의 공시 수단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중요성(또는 

중대성) 평가를 활용하고 있음

▶ 중요성(또는 중대성) 평가 결과를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공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선정된 이유와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질적, 양적 

근거를 동반하여야 함

배경

�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IFRS 

S1(일반 요구사항)의 주요 보고사항인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국내 주요 상장기업1)의 정보공개 

현황2)을 검토함

� 국내에서도 ISSB가 발표한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한국형 ESG 공시기준안을 수립 중이며, 

빠르면 2026년 이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임3)

� 이에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공시 우수 사례와 IFRS S1 기준의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선임연구원(파트장), syjeong@cgs.or.kr

1)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 

2) 보고기간 2022.01.01.~2022.12.31.에 해당하는 정보 기준

3) 한겨레, 2023, “ESG 공시 의무화 2026년 이후로 연기…“기업 요청 고려”

ESG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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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소개

� IFRS(국제회계기준)재단은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2021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를 설립함 

� ISSB는 2023년 6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공표함 

�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이하 IFRS S1)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IFRS S1(일반 요구사항) 중 ‘위험 및 기회’ 요구사항 소개

� IFRS S1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1)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2) 해당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계획과 진척도, 4) 해당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시하여야 함

○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의 경우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거나, 측정불확실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 산출되는 양적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 회복력의 경우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해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에 따라 조사 

내용에서 제외하였음

� 이 외에도 IFRS S1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세부 적용 지침을 통해 외부 

환경의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기업 특유의 요인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범위를 재평가할 것을 

요구함4)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공개 현황 

�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기업의 약 86%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채널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5)를 발간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 기업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를 별도의 보고 내용으로 구성하여 공개하는 사례는 없었음

4)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2023.12.,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

사항’ 번역본

5)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보고하는 모든 보고서를 의미하며 ESG 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합보고서 등 다양한 명

칭의 보고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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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기업의 경우 리스크 관리에 관한 보고 페이지를 통해 주요 비재무 리스크와 대응 현황을 

공개한 사례가 있음 

� 다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보고서에 공개할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중요성

(또는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중요성(또는 중대성)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이슈는 기업 내･외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요소를 식별하여 우선순위화한 결과임에 

따라 IFRS S1 기준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국내 주요 상장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전체 기업은 중요성 평가 결과를 통해 

위험 및 기회 요인을 식별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IFRS S1 기준에서 요구하는 각 사항을 

보고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은 <그림 1>과 같음 

-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범위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경우는 없음 

-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지 않고 중요성(또는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이슈만을 나열하는 경우가 다수에 해당하였음

-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서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를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함

- 재무적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무 지표와 예상되는 영향의 

양적 정보가 아닌, 영향의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임

- 대응방안과 계획, 이를 근거로 설정한 목표, 목표 대비 이행 성과를 모두 공시하지 않고 

일부만을 공시하여 위험 및 기회의 전반적인 관리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임 

<그림 1> IFRS S1의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요구사항 보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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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공시 우수 사례

� 현재 시점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공시 의무화는 2026년 이후 예정인 것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기 전임에 따라 기업이 

반드시 IFRS S1 기준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음 

�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를 대비하여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중 일부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사례로 제시된 기업은 중요성(또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회사의 주요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도출하고 위험 및 기회가 사업영역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해당 영향의 정도, 위험 및 기회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 이행 실적 등을 공개함

� 특히 회사의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관리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 공시하여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식별될 수 

있도록 함

○ SK텔레콤은 중대 이슈가 위험 및 기회 요인으로서 사업모형에 미치는 현재의 영향과 미래에 예상되는 영향을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위험 및 기회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현재까지의 진척도를 공시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공개함6) (<그림 2> 참조) 

6) SK텔레콤, 2023, Annual Repor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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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K텔레콤 중대 이슈 분석 중 일부

❶ 해당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에 미칠 수 있는 현재 및 미래의 영향 서술

❷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❸ 앞서 공개한 목표에 대비하여 현재까지의 진척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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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지주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이슈를 위험 또는 기회로 분류하고, 해당 위험 및 기회가 사회, 환경, 기업 가치 및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개함7) (<그림 3> 참조) 

<그림 3> 신한지주 중대 이슈 평가 및 분석 중 일부

❶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중대 이슈의 위험 또는 기회 해당 여부를 표시 

❷ 중대 이슈가 위험 및 기회로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정성적 영향과 심각성 및 발생가능성에 따른 영향도 표시

❸ 중대 이슈가 기업 가치 및 재무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정성적 영향과 심각성 및 발생가능성에 따른 영향도 표시

❹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기업 가치 및 재무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바탕으로 주요 위험 및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를 우선순위화

7) 신한금융그룹, 2023, 신한금융그룹 2022 ESG 보고서 Spe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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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는 중요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또는 기회에 해당하는 중요 토픽과 해당 토픽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에 대해 사업 

특성을 반영해 설명하고 있으며, 사업영역과 가치사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영향의 정도를 보고함8) (<그림 4> 참조) 

<그림 4> 삼성SDI 중요성 평가 결과 중 일부

❶ 해당 이슈의 위험 혹은 기회 여부, 실재적 혹은 잠재적 이슈 여부를 설명 

❷ 해당 이슈가 사업영역과 가치사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

❸ 해당 이슈로 인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치사슬 내 영역 (사람/경제/환경)

❹ 해당 이슈가 사회･환경 및 기업 재무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단계에 따라 구분

8) 삼성SDI,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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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과 관련 규제 동향 등 기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대 이슈를 도출하고, 중대 이슈의 관리 

방향과 중장기 목표, 그에 따른 이행 실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9) (<그림 5> 참조) 

<그림 5> 현대자동차 중요 이슈 관리 중 일부

❶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이슈명

❷ 해당 이슈가 중요 이슈로 선정된 배경(사업 특성, 영위하는 산업의 규제 동향 등) 

❸ 해당 이슈의 위험 및 기회에 따라 회사가 수행한 주요 활동과 그로 인한 재무적, 비재무적 영향

❹ 해당 이슈가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가치사슬 내 영역 (사업장/공급망/제품 및 서비스)

❺ 해당 이슈로 인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 구분 (환경/지역사회/소비자/협력사)

❻ 해당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관리 방향 및 최근까지의 이행 실적

❼ 해당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계획

9) 현대자동차, 2023, 2023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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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동향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공시 개선 필요사항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위험 및 기회 요인과 대응 방안 외에도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선정된 근거 즉, 사업모델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

○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선정된 근거는 IFRS S1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모델이 포함된 산업과 사업영역, 가치사슬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 중요성 평가 과정에서 재무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및 기회 요인과 영향을 받는 

재무지표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 공개 시에는 단기, 중기, 장기와 같이 기간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공개해야 함

○ IFRS S1 기준에서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울 시, 합당한 사유와 

함께 질적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영역과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해야 함

○ 단순히 사회, 환경적 영향을 상･중･하의 단계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1) 해당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사업영역, 지역, 이해관계자와 그 근거, 2)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3) 가능한 경우 측정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여 영향의 정도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요성 이슈 혹은 위험 및 기회 요인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ESG 전담 부서 

뿐만 아니라 각 이슈 또는 요인과 관련된 현업 부서, 리스크 관리 담당 부서가 참여하여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슈 또는 요인을 선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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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현황과 시사점

양희원*

� 서론 : ISSA 5000 개요, 연혁 및 주요 특징

-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 International Standards on 

Sustainability Assurance 5000)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및 문제에 대해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에 사용되던 ISAE 3000(International Standards on Assurance 

Engagement 3000)1)을 포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성 검증 특화 기준임

- 2023년 8월 2일 IAASB는 ISSA 5000에 대한 공개 초안을 ED-5000(Exposure 

Draft-5000)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함2)

-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ISSA 5000이 그간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검증에 주로 

사용되던 AA10003)과 ISAE 3000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확신 수준은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4)

- 본 보고서는 2023년 12월 1일까지 IAASB가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받은 의견서 내용과 

그 회신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석 목적상 주요 이해관계자는 4대 회계법인과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로 함

� 본론 1 : ISSA 5000 초안 의견 수렴 질문지 분석

- ISSA 5000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질문지는 총 3개 파트, 2개 영역, 17개 주제, 

27개 질문으로 구성됨

- 이 중 동일 주제에 대해 2개 이상의 질문이 있는 주제는 “지속가능성 정보와 지속가능성 

문제의 정의”, “업무 범위를 포함한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적 지식”, “기준의 적합성과 

가용성”, “전문가 또는 다른 실무자의 작업물 사용”, “보고 요건 및 검증 보고서” 및 “기타 

사항”으로 총 6개 주제임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선임연구원(미국회계사), hwyang@cgs.or.kr

1) ISSA 5000과 동일하게 IAASB에서 만든 검증 업무 수행에 대한 기준으로 국외에서 지속가능보고서 제3자검증을 위해 많이 활용됨. 

지속가능성에 대해 특화된 검증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음

2) Proposed 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rance 5000 General Requirement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Engagements and Proposed Conforming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IAASB Standards, 

IAASB, (2023.08.02.)

3) AccountAbility라는 비영리단체에서 만든 지속가능성검증 기준으로 국내에서 지속가능보고서 제3자검증을 위해 많이 활용됨. 해외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고 매뉴얼이 31페이지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음

4) “백태영 ISSB 위원, 국내 ESG 공시 인증 “IAASB 기준 채택 전망”“, ESG경제, (2023.11.08.)

“[포럼] “‘ISSA 5000’ 제정‧도입, 지속가능성 인증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 세정일보, (2023.11.03.)

Glob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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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파트

(3개)

∙ 파트 A : 응답자 세부 정보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

∙ 파트 B : 초안에 대한 답변 (25개 질문)

∙ 파트 C : 일반 의견 요청 (2개 질문)

영역

(2개)

∙ 영역 1 : 전반적인 질문

∙ 영역 2 : 구체적인 질문 

주제

(17개)
∙ 지면 관계로 본 링크에 연동

질문

(27개)
∙ 지면 관계로 본 링크에 연동

<ISSA 5000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질문지 구성 (번역본)>

� 본론 2 : 4대 회계법인의 의견 제출 현황 및 분석

- 총 27개 문항에 대해 4대 회계법인은 모두 의견을 제출함. 다만, 모든 회계법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문은 16개(59.3%)이며, 나머지 11개 질문(40.7%)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나아가 일반 의견을 제외한 파트 B의 25개 질문에 한정할 경우 모든 회계법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문은 14개로 56.0%에 불과함. 따라서 아직 ISSA 5000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칠 것으로 보임

- 4대 회계법인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주제는 아래와 같음

∙ ED-5000의 적용 가능성 및 ISAE 3410과의 관계

∙ 지속가능성 정보와 지속가능성 문제의 정의

∙ 제한적 확인과 합리적 확신의 구분

∙ 업무 범위를 포함한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적 지식

∙ 전문가 또는 다른 실무자의 작업물 사용

∙ 추정 및 미래 예측 정보

∙ 제한된 확신 업무를 위한 위험 관리 체계

∙ 그룹 및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

∙ 보고 요건 및 검증 보고서

∙ 기타 사항

- 특히, 4대 회계법인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10가지 주제 중 “제한된 확신 업무를 

위한 위험 관리 체계”, “보고 요건 및 검증보고서”, “기타 사항”을 제외한 7개 주제는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로 이해관계자 간 견해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

� 본론 3 :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의 의견 제출 현황 및 분석

- 총 27개 문항에 대해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는 모두 의견을 제출함. 다만, 모든 

공인회계사협회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문은 14개(51.9%)이며, 나머지 13개 질문(48.1%)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나아가 파트 C의 일반 의견을 제외한 파트 B의 25개 질문에 한정할 

경우 모든 공인회계사협회의 의견이 일치하는 질문은 12개로 48.0%에 불과함. 따라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PrWbKdc8xohHIMujyY1R7jNVmY7_AauRuNk62i0aaI/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PrWbKdc8xohHIMujyY1R7jNVmY7_AauRuNk62i0aaI/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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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ISSA 5000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칠 것으로 보임

-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주제는 아래와 같음

∙ ED-5000의 적용 가능성 및 ISAE 3410과의 관계

∙ 관련한 윤리적 요구사항 및 품질 관리 기준

∙ 지속가능성 정보와 지속가능성 문제의 정의

∙ 제한적 확인과 합리적 확신의 구분

∙ 업무 범위를 포함한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적 지식

∙ 기준의 적합성과 가용성

∙ 대상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 전문가 또는 다른 실무자의 작업물 사용

∙ 추정 및 미래 예측 정보

∙ 그룹 및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

∙ 사기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특히, 한･미･일 공인회계사협회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13가지 주제 중 “ 관련한 

윤리적 요구사항 및 품질 관리 기준”, “기준의 적합성과 가용성”, “대상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사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7개 주제는 4대 

회계법인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로 이해관계자 간 견해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

� 시사점 : 이해관계자들 간 견해 차이가 심한 주제에 대한 ISSA 5000 기준 변동 주목 필요 

- ISSA 5000은 지속가능성 검증에 특화된 국제기준으로 구체적이면서 범용성이 높아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변동사항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앞으로 기업에 현재 지속가능성보고서 제3자검증의 

수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함

- 따라서 기업은 위 분석에서 파악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협회의 견해가 갈리는 아래 

7가지 주제에 대한 IAASB의 대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더불어, 그 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변화 추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 및 문제에 대해 제3자검증 요건이 강화되는 

것을 대비하여야 하겠음

∙ ED-5000의 적용 가능성 및 ISAE 3410과의 관계

∙ 지속가능성 정보와 지속가능성 문제의 정의

∙ 제한적 확인과 합리적 확신의 구분

∙ 업무 범위를 포함한 업무 상황에 대한 사전적 지식

∙ 전문가 또는 다른 실무자의 작업물 사용

∙ 추정 및 미래 예측 정보

∙ 그룹 및 "연결" 지속가능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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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이사회, 강제노동 결부상품 역내 진출 금지 법안 채택

최두진*

� EU 이사회(European Council)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의된 강제

노동 결부상품 역내 진출 금지 법안에 대한 협의안을 채택함에1) 따라 EU 3대 입법기관의 협상안

이 모두 확정됨

○ EU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앞선 2023년 11월,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2)

-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mark Association, INTA)와 내부시장

위원회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IMCO)는 2023년 

10월, 찬성 66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법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11월 본 회의에서 

EU 의회 입장으로 확정됨

○ EU 이사회는 이번 협의안에서 ▲원격 판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 범위의 명료화 ▲강제노동 

관련 전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설 ▲현장 조사를 포함한 집행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제시함

� 협의안 주요 내용 I : 규제 범위의 명료화

○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원격 판매행위 일체를 ‘취급 행위’로 간주했던 기존 법안을 구체화해 

case-by-case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함

- 온라인 판매 및 원격 판매의 경우, 단순히 온라인 스토어의 인터페이스가 EU 회원국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론 이를 ‘취급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시

- 제품의 배송 가능 지역, 판매 링크에서 사용되는 언어, 결제 수단, 취급 통화, 도메인 주소 

등 연관성 높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역내 시장을 최종 사용자(end-users)로 의도한 

경우에만 규제 대상으로 한정

� 협의안 주요 내용 II : 강제노동 담당 전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설

○ 모든 회원국의 공용어로 구성된 단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해 강제노동 관련 정보의 

빠른 제출 및 접근을 유도

- 강제노동 결부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모든 주체(자연인 및 법인)는 포털에 

정보를 제출하고 관할 당국의 조사 결과를 전달받도록 함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연구원, doojin.choi@cgs.or.kr

1) European Council, 2024.01.26., “Forced labour: Council adopts position to ban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EU market”

2) European Parliament, 2023.11.24. “Proposal for a ban on goods made using forced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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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집행위는 위 포털에 인권 실사(Human Right Due Diligence) 및 공급망 실사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관련 웹사이트 링크 병기를 유도하는 등, 

인권/공급망 실사 관련 통합 정보 채널 구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협의안 주요 내용 III : 집행위원회 역할 강화

○ 주 관할 당국(Lead Competent Authority) 역할 수행, 제3국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 최종 

결정 등 강제노동에 대한 집행위의 역할을 명문화해 책임 부여

- 직접 조사 : EU 단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경우 혹은 강제 노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의심되는 경우, 집행위는 직접 주 관할 당국으로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조사 요청 : 강제노동이 제3국 영토에서 자행될 경우, 집행위는 제3국 정부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결정 : 집행위는 주 관할 당국으로부터 강제 노동 의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이후, 해당 제품의 강제 노동 결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는 처분 (판매 금지 

혹은 무혐의 사실 공지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입증에 대한 책임이 기업이 아닌, 

집행위에 있음을 암시함

○ 다만, EU 의회는 앞선 수정안에서 고위험 지역, 품목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3)했음

○ EU 집행위 발의안 원안의 ‘5조 3항 및 6항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면 (경제 행위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자료 미비) 권한 당국은 이용가능한 다른 증거(any other facts 

available)를 통해 강제노동 결부를 입증할 수 있다’는 조항4) 역시, 집행위의 입증 책임과 

별개로 결국 기업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한다는 의견이 있음5)

○ 이번 이사회의 합의안이 해당 조항을 승계함에 따라6), EU 입법 3대 기관 모두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거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입장을 채택하게 됨

3) 한국무역협회(2024),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p. 6.

4) EU 집행위원회 발의안, 제6조 제2항

5) 이천기(2023), EU의 강제노동 결부상품 규제 현황과 시사점, p. 52.

6) EU 이사회 합의안, 제20조 제2항


